
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[별표 5] <개정 2024. 10. 4.>

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기준(제15조 관련)

1. 소득인정액 기준

  영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소득인정액은 해당 환자가 속한 세대(이하 "소

득인정액 산정기준세대"라 한다)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하

여 산정한다.

 가.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세대의 범위

구분 구체적 범위

소득인정액 산정

기준세대에 포함

되는 사람

1) 「주민등록법」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 중 같

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

기재된 사람(동거인은 제외한다)

2) 1) 외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

하는 사람

 가) 1)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(사실상 혼인관계에 있

는 사람을 포함한다)

 나) 1)에 해당하는 사람의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

소득인정액 산정

기준세대에서 제

외되는 사람

1)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다른 곳에

서 거주하면서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를 보장받고 있

는 사람

2) 외국에 3개월 이상 체류하는 사람

3) 「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」 및 「치

료감호법」 등에 따른 교도소ᆞ구치소ᆞ치료감호시설 등

에 수용 중인 사람

4)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

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

5)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

6) 가출 또는 행방불명의 사유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

고되어 1개월이 지난 사람

 나. 소득평가액의 범위 및 산정기준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」 제5

조의2를 준용한다. 이 경우 실제소득의 구체적인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



제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, 같은 조 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금액

은 포함하지 아니한다. 

 다.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지원세대의 재산(일반재산, 금융재산, 자동차) 가액

(價額)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하되, 소득환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

구체적인 범위, 소득환산액 산정방법, 재산가액 산정기준 및 소득환산율은 

각각 다음 항목과 같다.

  1) 소득환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구체적인 범위는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

시행령」 제5조의3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다만, 「지방세

법」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중 배기량 2,000cc 미만인 차령(車齡) 10

년 이상의 자동차는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」 제5조의3제1항제1호

에 따른 일반재산에 포함시키고, 제1호가목의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세대에

서 제외되는 사람의 재산을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세대에 포함되는 사람이 

사용ᆞ수익하는 경우에는 이를 그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세대의 재산으로 본

다.

  2) 재산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소득환산액 산정방법은 「국민기초생활 보

장법 시행령」 제5조의4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다만, 일반재산의 

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경우 같은 항 제1호가목의 경우에는 그 금액의 

100분의 2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.

  3) 재산가액 산정기준 및 소득환산율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」 제

5조의3제3항 및 제5조의4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2. 부양의무자 기준

 가.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

  1) 부양의무자가 부양해야 하는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가 1명인 경우: 부

양의무자의 제1호나목에 따른 실제소득이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

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일 

것

  2) 부양의무자가 부양해야 하는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가 2명 이상인 경

우: 부양의무자의 제1호나목에 따른 실제소득이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

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에 

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1명을 초과하는 인원당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

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미만일 것

 나.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

  1) 「병역법」에 따라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



  2) 「해외이주법」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

  3) 제1호가목의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세대에서 제외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


